
하도 (하자보수)보증약
1  (보 책 ) 건 공 합( 하 “ 합” 라 한다)  계약 ( 하 “채 ”라 한다)가 앞  재공
사등  사 검사 또는 검수를  후 하 담보책 간내에 사 검사( 공)시  계도 를  

생한 하 에 하여 그 보수 행청 를 았 에도 를 행하지 아니함 ( 하 “보 사고”
라 한다) 그 상 ( 하 “보 채 ”라 한다)에게 담하는 채 를 합  신 행하거나 해당보

 지   보 에 재  사항과 약 에 라 지 하여 드립니다. (2003.05.12, 2009.12.23 
개 )
2  (보 채 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 ) 합  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에는 보  지 하
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(’99.10.25 개 )

  1. 천재지변, 쟁, 내란 타  비슷한 변란  하여 보 사고가 생한 (’99.10.25 개 )
  2. 보 채  책 는 사  하여 보 사고가 생한 (’99.10.25 개 )
  3. 보 를 보 (주계약내 )  도  사 한 
  4. 6 2항 또는 7 2항에 해당하는 사 가 는 (’99.10.25 개 )
  5. 미시공 또는 계상 못  하여 보 사고가 생한 (2001.3.27 신 )
  6. 사 상 주  또는 3 에 하여 보 사고가 생한 (2001.3.27 신 )

3  (보 채  행 ) ① 합  채  귀책사  보 사고가 생하  경우 민  380
에 라 3 ( 하 “하 보수업체”라 한다)를 지 하여 하 보수 를 행하게 하거나 보  

지 합니다. (2009.12.23 신 )
 ② 합  1항  보  지 할 에는  보 에 재  보 액  한도  하여 당해 공사등

 하 보수에 실  는 비   타당하다고 는 액  합니다. 다만, 
계  등에 보  귀 항  는 경우에는 실 비 과 계없  보 액 내에  보 채
가 귀 시켜야 할 액  지 합니다. (2009.12.23 개 )

4  ( 해  지  경감 ) ① 보 채 는 보 간  보 사고  지에 야 하 , 보 사
고가 생한 에는 해  지  경감에 야 합니다.

  ② 보 채 가 보 사고 생후 해  지 또는 경감  하여 합  동 를 얻어 지 한 필
하고도 한 비  보 액  과하지 않는 내에  합 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5  (보  효 상실)  보  보 채 가 변경 거나, 주계약  내 에 한 변경  었

 에는 그   보  효  상실 니다. 다만,  합  승  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합니다.
6  (보 사고  통지  보 채  행청 ) ① 보 채 는 보 사고가 생  경우 를 지체없

 합에 알리고, 보 청 시에는 보 청  함께 아래  류를 하여야 합니다.
  1. 보  또는 그 사본
  2. 보 사고 사   그 사 를 할 수 는 류
  3. 보 사고 해액  하는 류
  4. 타 합내규에  한 류 등
  ② 보 채 가 당한 사 없  보 사고  통지나 보 채  행청 를 게 리함  가  

채 는 지 하지 아니합니다.
7  (보 채  확 사) ① 합  보 사고  통지나 보  청 를  경우 채  또는 보
채 에 하여 해  사에 필 한 협 를 할 수 습니다.

  ② 보 채 가 당한 사 없  사에 협 하지 아니함  가  채 는 지 하지 아니합니다.
8  (보  지 시 ) 합  보  청 를  경우 보 채  해사 과 한 류를 
징 하여 보  지 에 필 한 사를 마  후 지체없  지 할 보  결 하고, 보  결

 7  내에 를 지 하여 드립니다.
9  (   상) ① 합  보  지 한 에는 채 에 하여 상  가지 , 보 채  

 해 지 아니하는 내에  보 채 가 채 에 하여 가지는 리를 하여 가집니다.
  ② 보 채 는 1항  리를 보 하거나 행사하는  필 한 든 류를 합에 하고 합  

상 행사에 극 협 하여야 하 , 합  하는 필 한 를 취하여야 합니다.
  ③ 합  보 채 가 당한 사 없  2항  규  한 에는 1항  에 한 

리행사  취득할 수 었  액  그  취득하지 못한 액  보 채 에게 청 할 수 
습니다.
10  ( 쟁시 ) 합과 보 채 간에 하 담보  책 에 하여 쟁  는 경우 합  
건 산업 본 에 하여  “건 쟁 원회” 또는 주택 에 하여  “공동주택하
심사 쟁 원회”에 신청  할 수 습니다.(’97.12.12 신 , 2010.12.06, 2014.02.10 개 )
11  ( 할 원  거 )  보 에 한  보 를 한 합  업  또는 합 주사

를 할하는 원 에  보 채 가 택하는 원  합 에 른 할 원  하 ,  약 에 
하지 아니하는 사항  한민  에 릅니다.


